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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newly recognize importance of sea on 70% area of the earth, 

which are focused on efforts for security of marine territory and fishes resources.

On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 fishes resources,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Here, many of the coastal states strengthened the rights in Exclusive Economic Zone(;EEZ) naturally, 

there are made cooperation activities and keen competition in the sea because deepening of complex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rounding countries with marine surveys &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island territorial sovereignty & marine jurisdiction in overlap of sea area on EEZ.

In these circumstances, foreign fishing boats invaded to our territorial waters and EEZ many times. in 

addi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going to illegal fisheries naturally. On this point, a powerful crackdow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had no effect on them. Also more and more their resistance gathered 

strength and tendency of a illegal activities became systematization, group action and atrocity little by 

little.

So this thesis includes a study on the regal regulation, the system and formalitie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And the author analyzed the details of the activities of illegal fishing and boats controlled 

by Korea Coast Guard(KCG), fishing patrol vessels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es and 

Fisheries(MOMAF) and Navy etc. from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In relation to this, the policy and activity plan were devised to crackdown to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and then it was enforced every year.

According to this,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illegal fisheries of a foreign fishing boats o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 found out problems to 

compared it. protect the territorial waters, at the same time protection of marine mineral resources & f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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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조  후  약  주요 연구 상이었  

산도 인근 해역  포함  우리나라  다에 는 

재 국어  불법어업이 만연 고 있다.  

욱 타 운 것  불법조업  규모  그  인  

우리나라  해규모가 게 지 는 

상황에  불법어업  단속 는 우리나라 공 집

행자들  해가 계속 생 고 있다는 것과 가

장 근본 인 불법어업  근  해 는 

국 부  조가 요 다는 사실이다.

계 면  약 를 지 고 있는 다는 우⅔

리  생 역 식량자원  원천지 통 , , 

 운송  그리고 산 동 식  롯  생태계·

  매우 요 다  미래에는 해. 

자원  해양 경이 공   있는 에 지원, 

소득원 등  면에  매우 가  있고 요 다.

 해양  그 나라  국 과 직결 고 있

므 모든 나라가 경쟁  해양 권  , 

 해 노 고 있다 그리고 각국이 연. 

국  권리를 장함에 라 인 국가 간에 해

양 토   지역  논쟁이나 분쟁이 해마다 

지속  증가 고 있다 라  각국  산. ·

해양 산업과 해양   도모 고 해양

경   해군  증강 고 있다.

국어  불법어업 실태를 조사 고 국내  

국 법상 불법행  사 를 분 다  불. 

법어업 단속  체계를 롯  검색  단속

법  취약   이를 보 고 시시· , 

각각 변 는 동북 시    우리나라 

주권해역에  해상공권  임 행에  

외국어  불법 이고  항에 합 고 

   해상집행 1)  사

를 진작시키고 역량  강 는  등 , 

 모색 고자 다.

그리고 해양 해역에    경 단속 ·

업 를 담당 는 여러 국가    부

에  간   자  내부자료  논, , 

언  보도자료 등  분 여 신 해양질 에 , 

른 해양 토  요  인식 여 국익과 토

주권  침해를 단 고 우리 다에  국민들, 

이 자 운 어업 동  보장 며 우리  산, 

생 자원 해양 자원  생태계 경  보, 

고 보존 는  강구 다.

 외국어  불법어업에  법과 

경   단속  생   있는 불법  항행

들에 상 는 해상집행  , 

분 고 구체 인 임 이행    있도  

도  처  립 다. 

라  본 논 에 는 우리 해  타  경

역에  외국어  불법어업  향과 해 

등  실태를 여 그 연 계를 조사함과 

동시에 불법어업 단속 인 해상집행 그 , 

에 도 해군과 어업 리단   체계를 분  

후 개  시 고자 다, . 

불법어업의 실태. Ⅱ

불법어업의 개1. 

1) 일반 으로 집행기 이란 의결기  는 의사 ( ) “執行機關

기 에 하여 그 의결 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

이나 행정기  그리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

을 실시할 직무를 가진 국가기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 

상에서의 집행기 은 표 으로 해양수산부의 국가어업

리단과 해양경찰청을 들 수 있다.

resources of EEZ including continental shelf, which has want to study for the role & response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 proper, a realistic confrontation 

pla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against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Key words : EEZ, Illegal Fishing,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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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이란 용어는 산업법   월 1990 8  

일 법  개 에  처  사용  1 ( 4252 )

시작 고 법  여 처벌  상이 , 

는 어업  말 다. 

구체  불법어업  손해  생 여부 는 

상 없이 산 계 법 인 산업법 원양산,    

업 법 르는 어업법 산자원 리법, , ,      

내 면어업법 어업자원보 법 해  , ,      

속 역법 타  경 역에  외국인 어업 ,   

등에  주권  권리  행사 등에  법  

등  규  여 행 는 어업  말 다.2) 

그리고 국 식량농업 구 에 는 불법어(FAO)

업이란 당해 국가  허가 없이 는 계 법  ‘

 국 법  거나 국  를 는 

어업 동 이라고 사 게 고 있다’ .3) 이러 

 에  부 법 는 법  어업  법  

를 통 여 어업  는 어업자뿐만 니라 

어업자원  리 여  국가 에 막  손

해를 다.

편  국 사회에  식량  불  국, 

평  보에 커다란 이다 어업분야에. 

는 어업자원  과도 이용이 지속 인 이용에  

가장 큰 요소이다 어업자원이 과도 이용. 

는 주요인  어업이며 이는 연 국  IUU , 

역 뿐만 니라 국 에 도 생   있

다 어업  일부는 조직 인 범죄나 불법행. IUU 

 등에 연 도 며 주  국이 권  , 

 행사 지 못 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엔해양법 약  타  경 역 내에    

연 국  산자원  보존과 이용에  주권  

권리  행사 엔해양법 약 조  불어 ( 56 )

그에 는 를 이행  것  동시에 규

고 있다 연 국  생 자원  보존   . 

이용   를 다 여야 며 엔해양법(

2) 이종근 불법어업단속제도에 한 연구 수산해양교 (2010), , 

육연구 제 권 제 호22 3 , p.306.

3)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3.1.

약 조 조 이를 보장  해 집행조61 , 62 ), 

를   있다 엔해양법 약 조( 73 ).

게다가 연 국  양자  는 지역  , 

체결 여 타국에게 어 를 허용 며 국내입법  

통 여 타국 어  입어를 규 며 타국  , 

타  경 역에  조업 는 어  당해 역 

연 국  법 에 여 립  자원 보존조  

타  입어조건  해야 다 엔해양법(

약 조 항 그러므  연 국  자국  62 4 ). 

에  어업에  권  행사   EEZ IUU 

있는 것  명  것이다.4) 

불법어업의 원인  유형2. 

불법어업  원인1) 

각국  산업  가장 큰   나가 불법

어업 이다 많  어업자들이 부가 자원. 

리를 해 시행 고 있는 규 들  함 써 

산자원  재생산능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 

 불법어업  원인5)  첫째 산자원  공 재, 

산 인 격 이다 즉 일부 어업종사자들이 . , 

남보다   많이 산자원  어획 고 불

법행 를 고 이를 목격  종사자들도 이들  

불법행  인해 손해를 볼  없다는 인식 에 

덩달  불법어업에 여 게 다.

째 자원 리를  일부 규 에 해 어업, 

종사자들이 실에 합 지 다는 이  법  

지 는 경우도 있다. 

째 산자원 감소  산  입개  등, 

 인해 어업경 이 써 어업종사자 스

스  자 가 는 행 가 불법인  면  생계

지를 해 불가 게 불법어업에 종사 는 경

우도 있다.

4) 임채 이윤철 연안국 해양안보 할권에 한 국제법   · ,  

고찰 해사법연구 제 권 제 호, , 20 1 , 2008, p.429. 

5) 신 태 불법어업에 한 정책방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 “ ”, , 

제 호 최종화정도훈차철표 앞의 논문246 , 2005.3, pp.1; · · , , 

이명규이남우 불법어업에 한 효율  규pp.200 201; · ,  

제방안에 한 연구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후기학술,  

회, 2005,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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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2) 

불법어업  6)  어업  지구역 지, 

간  지 상  는 어 행 법  소 , 

크 에 미달 는 망목   어구에  어

행 어업허가가 없는 에  어 행 허, , 

가를 거나 허가내용  조업 지 고 다른 

조업 법  행 는 경우 등  말 다 산업법 (

조  조78 79 ). 

첫째 허가  어 이 허가  내용과 다른 , 

어구 어법  행 는 인 사 는 근해 자·

망어업  허가를  어 이 고 자망  사용

거나 는 고 자망어업  허가를  어 이 , 

자망  사용 거나 이상  , 20tons 

인망어업  허가를  어 이 개  사용

여 조업 는 경우이다.

 삼  자망어업  해양 산부장  승인구

역 내에 만 어업 동이 허용 다 만약 승인구. 

역이외  장소에  어업 동   경우에  

산업법 조 인지 조 인지에 41 57 

해 다 이 있   있지만 삼  자망어업  , 

어업허가  상  니지만 해양 산부장 이 , 

승인  어업  법  어법이  에 산 

업법 조를  것  볼  있다41 . 

째 허가  사항과 다른 법  행  불, 

법어업  허가사항  나인 조업구역  

거나 는 조업 간  는 것이며 그 외에, , 

도 어구  규  과   조건  

행  등이 있다.

조업구역   인망어업 트  (

포함  지구역  거나 는 권 망)

어업  구 허가를 가진 이 구에  조1 2

업 는 등 허가사항  는 것이다.

조업 간  인 사 는 권

망어업  멸 포획 허용 간 과 새우조망어

6) 최종화정도훈차철표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의 유형 · · ,  

별 발생원인과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한 연구 수산해양,  

교육연구 제 권 호, 14 2 , 2002, pp.193 195.

업  어업허용 간   이동  구획어업  

새우 어업  조업허용 간 이 있다.

그리고 어구 규  는 인 경

우는 연  연승어  새우포획어구 새우조망 (

태 부 강망 어  사용통  과 망목) , , 

   망  운 어포부 사용 등이다2 . 

타 사항  주변국과 어업 이 맺어지고 새

운  불법어업이 나타나 도 는데 국, 

내 원양어 이 국 국 를 게양 고 연 근해에·

 장 불법어업  는 법 등이 있다.

국어  불법어업3) 

재 우리나라 역에  불법어업  국내 , 

어 뿐만 니라 외국 국 인 국  일본어

 불법조업도 포함 다 외국어 에  불법. 

어업  부분 국어 에  불법어업에 

여 만 분 다.

국어  불법어업 단속에 여 처 에는 

단독  는 단  항 나  다, 

른 어 들과 결 여 집단계  태를 여 

죽   쇠 살    과격  격, 

 항  슴지 고 있다 그리고 도 . 

소 목 이 주를 이루  이 과는 달리 요즘엔 , 

타망어 에 해 규모도 작고  망어 들

 집단행동 항과 운  포함  철 이 

등장 고 있다 즉 매  갈  국어  마구. 

잡이식 불법어  행태는 포 집단 고 있, 

고 그 불법어업 역  범    산, 

고 있다.

우리나라 해역  산자원 고갈 어장 ,  

경  황폐 를 가속  시키는 불법어업이 자행

고 있다 산자원  약탈  황폐 를 막고자. 

는 우리 부 에  합법 인 공권  행사

를 용 지 고 욱  집단 폭 지능, , , 

 어가고 있는 실 이다 도에 우리 . 2012

부 부  조업 허가를  국 어  여 1,700

척이나 남해 를 롯  우리나라 역EEZ․

에  조업 는 국어  만 척 이상  추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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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해  주권  지키   노  

는 면 북  자국  외 벌이  , NLL 

 단  그리고 북  단속  회  목

 가진 일부 국어 에게 부  조업2004

를 매해 고 있는데 그  약 이상, 40% 

 보고 있다  도 청도 연평도 . , , 

해 부근 해역에  일일 평균 여 척  NLL 200

국어 이 연  북 해역  이남 해역  NLL 

월 조업  고 있는 실 이다.7) 그래  연평도  

게 어 인 월 월에 집  조4 6 , 9 11∼ ∼

업  함에 라 해 도 어민  불만  폭  직5

이다.

그리고 주요  업종 는 인망과 

자망 어업인데  월 지 , 2001 2011 2∼

인망 자망  인망이 부분  67%, 28%

지 고 있 며 인망  월  , 1 4 10∼ ∼

월 자망  월  월에 집 여 12 , 3 6 9 12∼ ∼

생 고 있다  불법어업  나포  국 . 

어  산동 요 강 천진이 항이, , , 

며 주요 조업 해역  도 격 열도 산, , , 

도 주도 부근해역이다, .

그리고  우리 부에  국에 타망 2012

척에 어획량 자망 척에 어획798 39,896tons, 691

량  허가했 나 타망 어   7,877tons , 

 이상에 는 어획 량 등 입어 허가 50tons

조건 에 는 허가 , 20 40tons∼

조업  불법행 가 많이 이 며 주  월, 10

부  다 해 월 지 해 남해  동 국해 등2 , 

에  조 갈 고등어 등  불법 어획, , 

고  월 지 상  동  우리나라 해, 2013 6

상에  타  경 역에  불법어업  다 우

리 해상집행 에 나포  국 어 들  항

 살펴보면 산동  척 랴 닝  척 장, 82 , 113 , 

 척 타20 , 8) 척   척  검색  19 234

7) 해양경찰청 자원보호 불법어업 근  해상공권력  , “EEZ ( ) 

확립을 한 국어선 단속 리체계 발 방안”, 2010, p.4.

8) 기타 지역은 허베이성 장수성 상해시 천진시 등이다, , , .

후 나포 다.9)

해  부근 역에 는NLL 10) 북  경 , 

동 어 동  소 어 들이 침범 는 사, 

가 종종 있지만 에  약 해리 도 이내에, NLL 3

 월  조업  거나 항해를 다가 우리 해군

 퇴거 송에 히 돌 가고 있는 실 이

며 동 해 경 는 해군에  담당 고 있다, NLL . ․

 근처에   통계자료는 부분 해군NLL

이 리 다  불법  침범  검. NLL , 

검색  해군 근  엄  에 실시 고 나포 ․

작  개 게 다 이 곳 해 주변 해. NLL 

역  군사  장이 항상 고조  역  해양

경  행동이 극히 이며 진입 시에는 합, 

 승인  야만 가능  곳이 도 다.

불법어업 국 어 들  이러  남북  ․

장상황  이용 여 식간에 남 여 불법조업

 다가 해군 는 해양경  함  근 시 극, 

히 항 면   북쪽  도주  NLL

에 단속에 많  어 움이 있다 이런 해역  . 

특 상 단속과 에  남북  경 이 진입

여  고 맞 는 경우 불미스러운 군사, 

 충돌  가능 이 항시 존재 는 해역  북

과  계나 는 곧 도  평  NLL , 

동북  체  국  해양질 에 있어  지

 략 인 도를 가늠 는 역이

라   있  것이다.

편 동해에 는 북   러시 역  , 

입 출역   이동 항해 에 우리나라 강원도 ·

연  자망 그  단 후 그냥 도망, 

거나 북 역  어장  입 출역 시에는 연, ·

과 리 떨어진 곳  이용 여 미리  어, 

구를 통째  탈취 는 경우 등  어구  해 

 어업종사자들  신  해가 증가 고 있

다 이 게 국 어 들이 북 역  러시. 

역  이동 시 우리나라 동해  거쳐  이동

9) 해양경찰청 국회 농수산  제출 통계자료 , “ ”, 2013.6.

10) 해양경찰청 경비안 국 주요통계자료 불법조업 어선  , “ (

련 통계자료)”, 2012.2,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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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를 보면  척  2011 1,299 , 2012 1,439

척  증가 고 있는 경향  보이고 있다.

불법어업 들  국 다 과 스다( )大連

웨이 이 칭다 등 산 도( ), ( ), ( ) 石島 威海 青岛

에  출항  어 들  타망 망 망 등  어, , 

과 어획 운  등  어 단  구 고 있

다 체 불법어업 국어  이상이 랴. 80% 

닝 과 산동 에 집 는 이 는  지역이 우

리나라  해상거리가 가 고 어 동에 소모, 

는 인건  등 각종 용  감   , 

있  뿐만 니라 에  자국  어획  

처리  운 시간이 많이 단축   일 것이

다.

국 어 들  불법어업 법  주간에는 

국  해에  쉬면  우리 해상집행  

동태를 살 고 있다가 취약  과 새벽 시간, 

에 는 상상태가 좋지 거나 시계가 불량  

계획 이고 게 우리나라 타  경, 

역  어  불법조업 고 다시 국  해, 

역  어가는 고 지는 게릴라식  불법어

작업  고 있다  우리 역 외 에  . 

조업 어획량  부풀  허 신고  다 그 양, 

만큼 우리 역에  잡 들이는 법 조업일지 , 

허  재  락 재 등11) 단속  검색, 

이 쉽지 고 쉽게 이 지지도 며 게다가 , 

명  고 조타실 양  명 부분  페

인트  덧 여 삭 고 허가번  지 도 , 

부 지 는 불법행 지 슴지 고 있다.

국어선의 불법어업 황3. 

부  지 근 간 해양경 이 2006 2011 6

불법어업   국어  단속실  보면, 

타  경 역에  불법행 는 도에는 2010

건에  도에는 건  약  증327 2011 505 1.5

가 고 담보  부과   에는 억, 2010 78

11) 아시아뉴스통신 홈페이지 년  (http://www.anewsa.com), 2013

월 일자11 13 .

만 원에  도에는 억 만 원1,600 2011 145 8,600

 도에 해 약  증가  것    있2

다.12)

그  에 우리는 불법어업 외국어 에 

해 해상공권  강 고 집 이고 강  경

  단속체 를 이루어 엄  법  재  함

께 사 에 단  요가 있다, .

래  부  도 지 해양[Fig. 1] 1999 2012

산부에  실시  불법어업 국어  나포단속 

황  그래  나타낸 것이다. 

[Fig. 1] Status of Chinese fishing boats seized 

illegal fishing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1999 2012).∼

 에   월 체결   어[Fig. 1] 2000 8 · 

업 이 인 에 척 당해인  1999 80 , 2000 

척이 나포 었는데 이것  지 매  62 , 2000

이보다 훨  많  국어 이 우리 해에  불

법  어 동  해  것  추   있

다. 

그리고 도에 나포  척에 해 2000 62 2001

 척  약  증가 고  척174 2.8 , 2003 240

 약  척  약 3.9 , 2004 437 7 , 2005

 척  가 증가 다 그리고 가장 584 9.4 . 

12) 해양경찰청 경비안 국 노호래 국어선 불법조업 범 ; ,  

죄의 특성 한국해양경찰학회 제 회 학술세미나, 4 , 2012.6,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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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  불법어업 국어 이 나포 었   2005

  척  감소 는 경향  보2010 370

이다가 다시  척  갑자  도에 2011 534

해 약  증가 다1.4 .13) 

해양 산부  국가어업 리단과 해양경 청이 

해상집행   노  고는 있지

만 국어  불법어업  단 는데 계가 , 

있  보여주는 타 운 실이다.

근 국가어업 리단  국가어업지도  국 

어 에  검색 황  살펴보면 도, 2008

에는 척  척  척  227 , 2009 232 , 2010 511 , 2011

척  척  월 척이다730 , 2012 1,285 , 2013 6 964 .14) 

매  많이 증가 고 있다.

다  는  월 지 국가어[Fig. 2] 2008 2013 3∼

업 리단과 해양경 청에  나포  불법어업 

국 어 에  검거를 황 그래  

여 나타낸 것이다.

[Fig. 2] Comparision of seized of National Fisheries 

Supervision Office & Korea Coast Guard.

 에  볼  있듯이 도  경[Fig. 2] 2011

우 국가어업 리단  척 해양경 청  척, 191 , 343

  척  불법어업 국어  나포534

13)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리핑 자료 우리 수역 국 , “ EEZ 

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일자”, 2011.3.24 .

14)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과 내부자료 , , 2013.6.

다.15) 즉 검거 이 국가어업 리단이 약  , 36%, 

해양경 청이 약 이다64% .  

불법어업 외국어선의 단속근거  법령4.  

국 법1) 

가 엔해양법 약.   

해양헌법이라고   있는 엔해양법 약  

에  붕 타  경계 역 약 조, ( 55 75∼

조 속 역 약 조 해 약 조), ( 33 ), ( 2 32∼

조 등  경계    고 해양 경 ) , 

보  요 약 조 조 과 산생( 192 237 )∼

자원 보  등 국가  권리 약 조 조( 116 119 )∼

에 해 도 규 고 있다. 

엔해양법 약 에  불법어업 국어  단  

속에 용   있는 규  조 연 국 법  73 (

시행  조 추 권 를 들  있는 데 불법) 111 ( ) , 

조업 국 어 들  단속   있는 국 법  근

거 그  외국 에  추 권  그 , 

이 연 국  법   충분  이 가 있  

 행사가 가능 나 단  심이나 불법행 를 

했다는 추  충분  이 가   없어 추 권

 행사함에는 강 고도 실  증거가 

어야 다.

나  어업. ·  

 어업  부  양국 간에 어· 1996  

업 체결  해 각각 국내 를 거쳐  2000

월 일  간  어업  체결 어 8 3 ·

 월 일 효 었다2001 6 30 .

이 법 조 항에 일 체약당사자인 국민 4 1

 어  타 체약국  타  경 역에  어

업 동  함에 있어   타 체약국  계 

법 과 규  여야 고 조 항에, 5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계 법 이 규  

산생 자원  보   보존조 를 해 타 당

사국  국민  어 이 도  국 법에 

15)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과 내부자료 , ,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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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 국  타  경 역에  조 를 취  

 있다고 명시했 며 해양질 에  본법, 

인 엔해양법 약 조 항에 타  경74 3  

역  경계획 에  합 에 이르는 동  

국  이해  상  신  실질 인 

잠  체결   있도  모든 노  다

여야 다고 규 고 있다.16)

그리고 도가 용 는 역 타  경EEZ (

역  연 국이 타 인 어 동과 어족자원 )

보  권리를 보 고 연 국이 조업조건 어종, ( , 

어획 당량 타 조업조건  결 고 단속  , )

재  권  행사   있다.

이   도  용이 는 역EEZ

 잠 조 역이고 이 역  양국  어업공, 

동 원회  결 에 라 양국이 공동 리 며, 

연 국이 각각 자국 어 에  자국 법  

용 는 국주 를 취 고 있다.17)

국내법2) 

가 해  속 역법.   

해  속 역법 조 항 외국  5 3 (  

통항 에 민국  보장  여 요 다)

고 인 는 경우 일 역  여 외국, 

 해통항  일시  지시킬  있다고 

규 고 있다.

 조  등 에 는 외국 외국  군6 ( ) (

함  상업용 부  외 다  민)

국  평 공공질  는 보장  해 지 ·

니 는 범 에  민국  해를 해통항  

 있지만 어 행  등이 법 조에 규  내, 5

용   가 있다고 인  에는 계 

당국  검색 나포 그 에 요  명 이나 · · , 

조 를   있다고 규 고 있다 이를 . 

 외국  승 원이나 그  승 자는  5

이  징역 는 억 원 이  벌 에 처 고2 , 

상  고 여 요  에는 해당 재, , 

16) 이상철 ,  한  어업 정·  법제처, , 2006. p.18.

17) 최정호정 규 앞의 논문 · , , p.7.

포  는 그  품  몰   있다

조 항( 7 1 ).

그리고 조에 른 명 이나 조 를 거부6 ·

해 는  외국  승 원이나 그  

승 자는  이  징역 는 천만 원 이  2 1

벌 에 처 다 조 항( 7 2 ).18)

나 타  경 역법.   

타  경 역법 조 항에 해 외국5 1  

과   달리 는 경우를 외 고 

민국  타  경 역에 는 조  규 에 3

 권리를 행사 는 보  여 민

국  법  용 다고 규 고 조 외국 , 5 (

는 외국인  권리  항에 해 민) 3

국  타  경 역에  조에 른 권리를 3

침해 거나 민국  법   가 있

다고 인 는 자에 여 계  약 

조에 른 추 권  행사 승 검색 나111 , · · ·

포  사법 를 포함 여 요  조 를   

있다.19)

그리고 타  경 역에  외국인어업 등 

에  주권  권리  행사에  법 조 6 

항 불법 어업 동  에  명2 (

에 해 사법경  타  경 역에  )

불법 어업 동 가 있는 외국 에 명

   있다. 

그리고 조 항   등에  사23 1 (

법 에 거 여 검사나 사법경  이 법)

에 른 명  는 이나 조건    

는 그  장이나 그  자에 

여 승 검색 나포 등 요  조 를  , , , 

 있다.

다 사소송법  경 직 집행법.     

사소송법 조 행범인  체포 에 212 ( )  

거 여 행범인  구든지 장 없이 체포  

 있 므 검거에 항 는 불법어업 국 어, 

18) 최정호정 규 앞의 논문 · , , p.10.

19) 최정호정 규 앞의 논문 · ,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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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있다.20) 

그리고 경 직 집행법 조  10 4(  

사용 에 면 경  범인  체포 도주  ) ·

지 자  는 타인  생명 신체에  공, · , 

집행에  항거  억 를 여 요 다고 

인 는 상당  이 가 있  에는 그 사태를 

합리  단 여 요  도 내에  를 

사용   있다고 규 고 있다. 

그러므  해양경 에 항 는 불법조업 

국 어 에  를 사용   있다.21) 

라 해양경 법.   

 월 일부  시행  우리나라  해양2012 8 23  

경 법 법    우리 해상집( 11372 ) 

행  원  해상 권 행사를 행   

 범  해상 동과 사 를 고취시킬  있

는 해양경 권  법  근거  특히 외국 에 

해 추 권과 나포권  실 게   있는 근

본 인 이라   있다.22)

조 항 해상검 검색 에는 해양경  12 1 ( )

해양경  동  해상검 검색에 르지 니

고 도주 는  등 해당 경 역에  용, 

는 국내법   민국이 체결  조약  ·

거나 행 가 생  고 있다고 

실시 는 상당  이 가 있는  등에 여 

주  사  합리  단 여 상당  이

가 있는 경우 해상검 검색  실시   있다. 

불법어업 외국어선의 반행   법령5.  

어업법 에  외국어  행1) EEZ   

어업법 행 에는 특 지구역에  EEZ   

조업 법 조 허가 없이 에  조업 법 ( 4 ), EEZ ( 5

20) 여기에 더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의 긴 체포 과 제 200 3( ) 216

조 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도 있다( ) .

21) 최정호정 규 앞의 논문 · , , pp.10 11.

22) 김종구 해외 해역에서 형사 할권 행사의 효율화 방 ,  

안 해양경비법의 제정과 련하여 해양환경안 학회지- , ,  

제 권 제 호18 5 , 2012.10.31, p.449.

조  는 조건  법 조 어획  ), ( 10 ), 

법 조 지명  법 조 어( 11 ), ( 13 ), 

획  양 법 조 허가 지  미 부 법 ( 12 ), (

조 항 허가증  미 법 조 항5 3 ), ( 5 3 )

가 있다.

외국어  업종별 조건  행2) 

외국어  어 동에 있어 불법조업  

태23)는 허가 어업과 허가사항  어업  

나   있는데 구체  사항  다 과 같다, .

첫째 타망어업  외 타망 외 이 인망, ( )

과 타망 이 인망  구분 다( ) . 

국  타망어  주  타망  조업 고 

있 며 규  망목  소 인데 그 보다 , 54mm

작  망목  사용 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내장, 

망 지 사용 여 어 지 어획 는 경우가 많

다 그 외 타망 어 이 단 타망 어법  사. 

용 는 행 단 타망 어 이 타망 어법  , 

사용 는 행 이  이상  자루그  사용, 

는 행 주도 주변에  단  타망어  사용, 

여 조업 는 행 조업 지 간  , (4.16 10.15)∼

여 조업 는 행  등이 있다.

주요 상 어종  삼 갈 귀 민어 등인, , , 

데 어  척당 여명이 승 여 우리 해역에, 1 10

 조업 면 번 출어에 약 여만 원 도 1,200

익  얻는 것  추 는데  월 , 2013 6

재 나포  타망  는 척이다234 .24)

째 망어업  우리나라  건 망에 해당, 

는 어법 주 어장  라남도  주도 부근, 

해역이며 주요 상 어종  고등어 어 삼, , , , 

갈 징어 등이 있다 망어 에  어획  것, . 

 해상에  운 에  재 다 조업 간. 

 여 조업 는 행  트 조업 지

 외 역 조업 간  행 지(1.1 12.31) , ∼

간  여 조업 는 행  트  조업

23)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과 외국어선 단속요령 , “ ”, 

pp.3 4.

24) 해양경찰청 앞의 자료, ,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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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 역 조업 간  행 가 (6.1 8.31)∼

있다.25)

째 망어법에 는 법  그  외에 작  망, 

목  그  이  여 어 지 남획 는 

경우가 많다 이 망어법   가 . tons 

미만  어 이 주요  이루며 주요 50tons , 

상 어종 는 조 귀 민어 등이다 우, , . 

리 부에   월 국 망에도 어구실명2012 9

를 용 여 부  실시 도  합   2013

있 나 잘 지 지지 고 있다  월 재 . 2013 6

망  단속  는 척이다77 .26) 그리고 망 

어업에  불법 어 행 에는 지 간(1.1∼

 이  이상  자망  사2.28, 6.16 8.30) , ∼

용 어구  후 허가  조업 역  벗어나는 , 

행  등이 있다.

째 우조어업에 는 집어등  를 , 180Kw

과 거나 집어등  사용 여 조업 는 행

조업 시 해 를, (Sea Anchor) 27) 지 고  

조업 는 행  등이 있다.

다 째 보통 망어 에 는 해상에  어획, 

 운 에 재 는데 운 에 는 어획  , 

재  뒤 어획량 재를 락 거나 일일조, 

업보고 시 축소 는 등 이 많이 생 다.

 월 재 운  등 타   2013 6

검거 척 는 척  지난  월  척에 17 2012 6 36

해 감소 나36% ,28) 주  단  불법어업 

25) 참고로 동해 북  도선 이남  서해 북  도선  1. 36 37

이남의 수역  한국측 형트롤 지구역선 외측수역 단( , 

한해 의 특정 지구역은 제외 서해 북  도 이북 ). 2. 35

 북  도 분 이남의 한국측 형트롤 지구역선 내33 45

측수역  다음의 수역을 제외한 수역 서해 북  도 35

이북의 수역  해선 외측 해리까지의 수역 북  5 , 

도 분 이남의 수역  해선 외측 해리까지의 수역33 45 5

과 제주도 양측 지수역  그 외측선으로부터 외측 해5

리까지의 수역.

26) 해양경찰청 앞의 자료, , 2013.6.

27) 해묘란 낙하산이나 원뿔 모양의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바닷물 속으로 던져 물의 항을 이용하여 배의 , 

선수를 풍상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유지시켜 주고 바람에 , 

의한 표류 를 게 하려고 사용하는 장비이다( ) .漂流

28) 해양경찰청 앞의 자료, , 2013.6.

에 여  에 이런 운 에 해 는 

 특별  조  이 요  것  생각

다 그리고 운  불법 인 행 에는 허가. 

 어 외  다른 어획    운 는 행

조업 지해역  조업 지 간  어획  , 

 싣는 행  등이 있다.

불법어업의 처벌 기6. 

불법어업에  처벌  도에 라  행

벌인 징역 벌  등이 부과 고 행 질 벌인 과, 

태료 과징  등이 부과 도 다 여 에 별도, . 

 행 처분부과규  여 각 종 어업  

허가에  일 간 지 취소 등  규   , 

해 사면허 지 취소 등  재를 병행 여야 , 

다.

 행 벌에 해당 는 것  행 자

가 소  어획 품 어 어구 등  몰, , , 

거나 그 가  추징   있도  고 있 며, 

양벌규  어 법인  자나 법인 는 개

인  리인 사용인 그  종사자들이 그 법, 

인 는 개인  업 에 여 행 벌에 해당

는 행 를 면 그 행 자를 벌 는 외에 

그 법인 개인에게도 해당 조 에 해당 는 벌

 부과 다 단 법인 는 개인이 해당 업. 

에 해 행 를 지   노 주  , 

 감독  게 리 지 니 다는 것  입증

 경우에는 외 다.29) 

해상집행기 의 응. Ⅲ

해군1. 

해군  군사작  주 임  고 이를 

여 편 장 며 요  훈  실시 다, 

국군조직법 조 항 그리고 평 운 해양( 3 2 ). 

권  지  북   타 국  이 해  

29) 이종근 앞의 논문 (2010), ,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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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경 역에  불법행 를 단  지

고 해상에  러  불법  해 동  , 

고   입국  단 고 주권해상에, , 

 국익   주요 시   해상경 동  보

다  해상 동  통해 보를 집. ·

고 재난 시 상황에 맞게 타 과 연계 여 , 

보   공동 고 주권 역  함   , 

항공  시간 철 고  계 동  24

고 있 며 우리나라  산생 자원 남획  해, 

양 자원 불법 취 등 국내 외 어 들  불법·

 행 를 감시 고 단 는 동시에 해양 경

염  사 에 지 고   주권 동  

이행 다.

재 우리나라 해상집행  해군에  함

 조함 는 함장   명인데 해 면허를 96 , 

보  함장  명도 없는 것  추 다 소. 

 이상  해군 장 들  부경 국해양, , 

목포해양  군 출신들  그나마 부분(ROTC) 

 보 고 있고 해군사   사 후, 

보생 출신들  부분 없다(OCS) .30)

작   단속시스1) 

해군함  승 원이 주권해역에  국내 외 ·

 상  검색    있는 법  근거는 

범죄 사에 있어 는 해군함  승 장 사병, , 

타 통  는 공 원이 사법 경

리  직 를 행 다 어업자원보 법 조 범죄( 4 (

 사 항 허가를 지 고 조업 는 경) 1 ), 

우 가 있다고 인  에는 단  통

과 일지라도 이를 지시키고 임검 색, , 

타 요  처분    있다 어업자원보 법 (

조 범죄  사 항4 ( ) 2 ).

그리고 장  경 함  는 어업지도

부  명 신 를   우리나라 항공

가 어  상공에 조명탄   에는 

고 해진 신  답 거나 조사에 여, 

야 다 조업규  조 명  ( 26 (

30) 부경 학교 해군학군단 군사학 교육자료 , .

)).

 군함  법  계는 해 내에  국 3

어  입국자 송  시도 불법어업  불, 

법행  견 시  조 는 해양경  함 이 조

며 해군 함  직  여  고 엄   , 

지원태 를 지 다 해군 해경 작 규( - ).

우리나라 해  해상주권이 미 는 해역에

 에  검색 등 단독경 를 는 함  

주  고속   계함이 임 를 행 고 있는 

데 군함  나포권 이 없 므   검색만 가, 

능 다 검색 후 나포 상황이 생 면 상  . 

동  연락 지를 고 있는 해양경  함

 인 인계 후 상황  종료 게 다· .

그리고 검색  태에는 통신검색 구 검색, , 

검색  나   있는데  통신검색  , 

경우에는 상용 공통망  명 출 입항지 재, · , 

승 인원 국  등  조사 는 , , tons , 

법이며 구 검색  시각 검색  병행 면  , 

이 있다고 단  경우 싸이  등  , , 

이용해 지 명   후 구 검색  실시, 

다.

마지막  검색  경우에는 검색 

 함  에 계 토  지시 는데 단 검색 , 

이 검색함 보다 클 에는 검색함 이 근 

계 를 다 원 원  검색함  계   . 

 향  갑   일 장소에 집결시  인원

검색  실시 고 원들  행동  통  후 장, , 

장   승 게 여 개별심   

검사를 실시 고 나 지 검색   , 

검색  실시 다 이  소 병  요원  고. 

도  경계태 를 지 다.

고  해군 함  검색인 만큼 간첩작 에 

는 사항  추가 인 다 를 들면 이북사. 

리 도심 해도  황 통신장  과다보, , 

 고속운항 여부 체 개조 개장 , , · , 

구조   장구  등이 근거   것이다.31)

31) 부경 학교 해군학군단 군사학 교육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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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장   보 장구2) 

승 검색  장  보  장구에  주  함

에 는 운동 가 가장 편 고 이 있 므

 겁고 불편  군 보다는 낫  에 공통

 사용 고 모  탄조끼 등  공통, 

 갖추고 있다 특히 검색 조는 증거  증 . 

자료를  통신 증거  는 용 녹, , 

캠  등   고 경계 조는 , , 

소 신 탄 포승   갑 등  갖추어야 , , 

다.

어업 리단2. 

해양 산부소속 국가어업 리단  부산과 목포

에 사 소를 고 있고 각 국가어업 리단에는 , 

특별사법경  포함 는 어업감독공 원들이 

상  해상  어업지도  리를 담당 는

데 여 에는 어업 에 해 우리나라 타  , 

경 역에  조업 동  는 국  일본 어

들도 리 상이다.

그러나 주도 주변 해역과 동 국 해역  

체면 이  우리나라  해역  16,862㎢

를 지 고 있고 이 해역에 는 우리나라 24.4% , 

근해어  약 국어  약 천여 척이 조80%, 3

업  고 있다.32) 그러므  동해  해 국가 

어업 리단 소속 척  국가어업지도 이 불법34

조업 들  감시단속 며 어  조업  지

도 는 등  임 를 원 게 행 다는 것  

단히 어 다.

그래  재 공사가 진행 인 주해군 지  

불어 조업해역에  어 척  근 국가어, 

업지도  보  동 해상사고 처에 , 

 신속  등  감 여 주항 림항   , 

곳과 귀포항 미항   곳  지 여  , 

곳  나 고  이상  어업지도 이 , 1,500tons

 곳당 척  해  소 척 이상이 임9 12 18∼

32) 연합뉴스 홈페이지 년  (http://www.yonhapnews.co.kr), 2013 5

월 일자10 .

동    있는 주어업 리단  신 는 

것이 시 다 이처럼 는 이 는 풍부  . 

산자원량과 고  어종들이 많  계 인 어장

이므  국  많  어 들과 일본   어·

들이 조업 동  고 있고  불법어업  , 

생 도 도 우리 해역  많  편에 속  

이다.

그리고 국 어 들이 우리나라 동해를 통  

북  역  러시  해역  입역이 매  

증가 고 이에 른 울릉도  독도 주변 역에

 불법어업  해마다 가 른 증가 추 를 

보이는 편 이동 시 동해 에   어구 , 

 어장  훼손 는 경우  번히 일어나  

우리 산종사자들  어구  부속구  해  

인  손해 과 어장 경  시 들  손  

인  신  고통이 날  증 고 있다.

 일본 어 들과 타 항공   들이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에  항해  어

동  는 것에  감시 감독  해상집행  ·

강 가 요 고 우리 어  조업  동해, 

 해상 통질  립  해 도  요 며, 

해상집행  강 고 철  법 집행과 법

도     여러 가지가 , 

결 어야 다.

그러므  울릉도 독도를 담   있도  ·

 이상  국가어업지도 이 척 1,500tons 6 9∼

도  구  국가어업 리단이 도동항이나 동

항에 신 는 것이 요 다고 본다.

재에는 부산과 목포에 모항  고 국가어업

리단이 임 행  고 있다 매  많  우. 

리나라 어   외국 어 들이 주야를 불 고, 

특히나 어  는 엄청난  어 들이 집

동  있게 극 이고 른 어 동, 

 고 그 에는 불법어업  많이 이루어, 

지는 경향이 다분 다 이런 시 에는 해상에  . 

감시  경 작  시간이  요  

에 임  등  인  불 요  시간  

단축 고 임 행에 요  부식  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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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에 어 움이 많다.

그래  국가어업 리단 래   

진 지 태  상  해상에  연료 해, 

상작 에 요  주 부식 인원 이동 등  · , 

원 히 여 신속 민첩 연속  지 는 , · ·

역   어업 리 지국이 요 며 재  , 

상황  지리  볼 해에는 연평도 군, , 

산과 태 동해에는 강릉 울진과 후포 도  , , 

에 새 운 지 리국  신 해야 다.

 

해상집행기 의 역할  방향. Ⅳ

수산업에 한 사회  심유도  홍보1. 

활동

어업종사자에  지도  1) 

재 어업종사들  해상 후  불 어황  , 

변동 어가  불  등 산업  산업  취약, 

 어 움이 많다 국 어 들  불법조업과 . 

일본 원  사능 향  우리 산업계가 

많  향  고 있다.

부  과 같  이나  민간단체

가 어업종사자를 상  산자원보   경

보 를  계도 동이나 보 동이 계획 이

고 극  추진 어야  것이며 산업에 , 

 인 지원 동과 사회  계몽 동

이 라야  것이다  어민  어 에 해. 

도 부 원  복지   사회 경  ·

  도 시 여야  것이다 그리고 . 

시 인 것이 닌 지속 인 부  심과 격

가 동 어야  것이다.

언  보2) 

국내 외 어 들도 국   국내법  는 ·

다양  범죄행 를 다 해상에  생 는 범. 

죄이  에 해상범죄33)라고   있다.

33) 일반 으로 육상과 달리 법률  학문  개념은 아니고  

해양과 련된 법질서를 반한 행 라고 할 수 있다 한; 

국해양 학교 해양경찰 기능  조직체계 개선방안 해, ,   

이러  해상범죄  인해 연 국  해양질 가 

지고 산어족자원들이 격히 감소 고 해, 

양  염도 심 고 있다.

이러  다에  사건 사고  매스컴이라는 , 

매체  상 계를 연계   있다  매스. 

컴  통해 우리는  계에  생  사건 사고·

들  언 어 나 쉽게   있고 국 국, , 

민들도 마 가지이다 즉 를 통해 우리나라 . , TV

해역에  생  사건 사고들 즉 국어  불· , 

법어업  실태를 국 국민들이 시청    있

고  계  보도 므  조 이나마 국, 

 자극 여 스스  움직이게   있  것이

다.

그러므  해상에  생 고 있는 해양범죄  

특징34)과 함께 외국어  불법조업에   

 단   있는 법  매스컴 보도  용

과 양국 간  국가  원에  이루어진 내

용  구체  용 는  마 고

자 다.

매스컴  보도  해양범죄  계35)는 크게 

 가지 면에  생각   있다.

첫째 경 보도  계는 주 다고 , 

  있다 이는  실업 과 해양범죄  . 1990

이 높  상 이 있다는  추 면 매, 

스컴에  경 보도가 특별  향  미 다는 

사실  추   있다.

째 상보도  계이다 해상종사자들  , . 

상  종사자들에 해 상보도에 심이 많

다 이는 해상  상태변 에 라 운항  조업. 

계획이 달라질 도 있  이다  어  . 

경우 시계, 36) 상태에  해양범죄  생 도 

양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01, pp.7 22.

34) 특징으로는 국제성 범죄규모의 형화 고립된 상태  , , 

는 이격성 조직성 역성 문성  지능성 범 한 , , , , 

효과 사건의 희소성 증거의 오염 가능성 행정법범의 , , , 

비 이 높음 등이 있다.

35) 노호래임석원 해양범죄 방을 한 언론보도의 개선방 · ,  

안 수산해양교육연구 제 권 제 호, , 25 2 , 2013, pp.451 452. 

36) 제한시계 라 함은 안개 강설 폭풍우 모래폭풍  ( ) , , , 制限視界

는 기타 유사한 원인으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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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다고   있다.

째 해양 경보도  과  계이다 해, . 

양  보도는 거  해양 경에  보도이다. 

상과는 달리 해양에 는 증거가 거  남지 는 

특  범죄  시   를 택 는데 

있어 매우 큰 역  다.

그  에 해양 경보도는 해양범죄행 자

 여  해양범죄행 에 해 불 감과 자

게 는 심리  효과를   있  것이

다 욱이 경  과   갖춘 . 

 보도가 실시 어 이에 른 동  행

는 것이 해양범죄  생  감소도  

 있다.

그리고 언 보도를 통   시스 체재  

구축  해 매스컴  범죄보도 경향  살펴보

고 헌법상  본권침해 취재원  , , 

주  리    보  등  , 

범죄보도  구체 인  분  , 

해양에  범죄는 특 상 범 가 어 있

고 매스컴 보도  향   강 게 는다는 , 

에 첫째 보다  원인규명과 , 

시 사  째 취재 자들에   , , 

 고 째 해양 상보도   목  , , 

고   고 째 증거  결여  인  , , 

취재원  해양 심 원  극  용 다, 

째 사  인 검 여 째 법  , , , 

 인  사법  통  강 일곱째 언 재, , 

 권  강  등  해양범죄  특  고

여 매스컴  범죄보도를 는 등  언 보도를 

통  범죄 시스 써  역 에 를 걸

어 볼  있  것이다.37) 

경비구역  단속체제 운 상의 보강2. 

해상집행  임 역   동 강1) 

상태를 말한다 국제해상충돌 방규칙  계된 국내법(

규해설 ).

37) 노호래임석원 앞의 논문 · , , pp.453 456.

재 통용 고 있는 경 구역  명칭과 범 를 

우리 해상임  행 역  를 해  행  

과 같이 변경 여 면 욱 효<Table 1>

일 것이라고 단 다.

Now Alteration

Name Limit Name Limit

Coastin
g Area

10 ~ 15NM 
limit on the 

Seashore

Inland
a body 

of water

Inland 
boundary ∼ 

3NM

Inland 
Sea 

Area

30NM  limit in 
outer of 

Coasting Area

Territorial
a body 

of water

3 12NM∼ 
(Territorial a 

body of 
water)

Broad 
Area

Recognize water 
area on 

domestic Law

Security 
Waters

12 24NM∼ 
(Contiguous 

Zone)

Sovereign
ty Waters

Inland 
boundary

∼ 
Continental 

Shelf 
boundary

(EEZ)

<Table 1> Proposition of the change of Guard zones’ name  

경 역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다 과 

같  장 이 있다.

첫째 함  크 별 운용상 이 이 많다 인  , . 

 산  약   있 며 효 인 구역 함, 

운용  경 특  살릴  있고 실  , 

역개 써  법  논리  근거를 마 여 

해양 에  지를 고히   있다. 

째 명  해상주권  역별 경 임 동, 

 우리나라 산생   해양자원  보존과 

산해양자원  연구 개 연구  탐사 자원 · , , ․

용  모색 는 데 도움이 다.

째 주변국과  양자 는 다자 간 어업, 

경계 해  속 역 붕  타  경, , 

역 등 각 종 해상경계지 를 새 이 립  

 있도  여 추후 인  국 일본과  해, , 

양경계 획  고 있   있는 분쟁  논쟁

에   있다.

그래  재 단조롭고 체계 이지 못  경

법  규  게 구분 여 립 고 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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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집행 과  복합 이고 연계  있는 

식  체계를 재 여 지  경 법  변

시키고 그에 른 경 구역  장 여야  

것이며 국내법  고 개 여 해상주권, 

역  고 구축 여 실질 이고 실효 인 지

리  동시에 우  보   개, ·

어야  부분이다. 

해상집행  단속 상   해결2) 

우리 해상집행  단속   첫째  , 

해역  동시에 단속 는 등 검 검색 시 나 ·

식이 지나 게 단 고 획일 어 실효 이 낮

다.

째 국어  우리해역에  불법어업  , 

계획 이고 복 인 습효과  지능   

 는 추 인데 조업 황  분포 불법행  , , 

도 등에  보  보가 주 부족 다. 

째 우리나라 경 구역  외곽 이 지 , 

뿐 러 경 구역에  경 규 들이 명

게 지 어 있지 다 째 통신보  . , 

 등이다.38)

그러므  이를 해결  해  다 과 같  

법  시 다.

첫째 단조롭고 획일   식 인 법이 , 

닌 검 검색  취지에 맞게 우리 해양  지키고 ·

보존   단속이 이루어 야  것이다.

째 국 어 에  보를 리 여 데이, 

베이스 를 구축 고 계 과 공 를 (D/B) , 

여 른 과 함께 지능  어가는 , 

불법어업  경향  추 를 실 게 단 여야 

 것이다.

째 해양경계 미 획  외 경계가 , 

어 있지 나 우리 해  타  경, 

역  리 강 를 해 라도 타  경(EEZ)  

역법  근거  해   간 간  · 

거나 어업  경계  내 에  국 고 , 

 경  동에  동  타  경

38) 해양경찰청 경비안 국 앞의 자료 (2011), , p.6. 

역 권리를 행사  해 실질 이고 폭  

경 해역 동  어 좀  구체 이고 , 

강  새 운 해양경 체계를 구축 고 마

는 것이 요 다.

째 에  요  통신보  보  , 

  강 가 요 다.

이 게 들  해결 고 해상집행  , 

단속 동  해 우리가  해양경 법 에   

라 실시  체계 이고 능동 인 해상경  동

 얻  모든 자료를 집 축 고 리 분, , 

 요가 있다. 

해상경 법 보  운용3) 

우리나라 해군  해양경 어업 리단  경, 

단속시스  보면 해양경  함 이 어업  ·

경계  내 에 만 동 다는 이고 소극

인 경 법  행 고 있는데 이것  역  , 

외 경계 략  목 과 목 해상  , · , 

상태 불법어   특 과 다양  등  감, 

여 조  모색 고 립   있도  

여야 다.

 해역별  요구 는 략 이고 지리 인 

요 함  크 별 경 원 충 보 구역 등 , , ·

상황에 라 해상작  경  면  재

고 새 이  해양경 법 에 른 ,   

신개  해상경 작   즉 원 이고 입, 3

체 인 경 단속 체   통신  ·

과 신속  감 여야 고  조 후 보, ‘ , 

고 식  장에  직  보고 듣고 느끼고 단’ , , 

  있는 함 장  재량권  강 해야 다( ) . 

그래야만 신속  임 행 작 과 른 작, 

 효과를 보는 동시에 해상집행  사  

지  임 역 에  임감이  강해질 것

이다.

재 해양경  불법어업과 불법어  단속

 어 어 특별단속  등  나 어  , , 

이루어지는 것이 일 이다 그러나 단속 시 . 

부 해상단속  경 경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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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어 들 간에 실시간 보 공  인해 

 열 를 극복 가 쉽지 다 그럼에도 불. 

구 고 우리 해상집행 간에 실시간 장 첩보

를 게 취득  달 지 못함에 라 해상

보   경   단속에 어 움이 있다 그. 

리고 단속  경 조사 처리는 외사에  담당함, ·

에 라 조사과 에  취득  고 보들이 장

에 시에 공 지  모든 면에  지연 는 

일이 많다.39)

이러  이  특별단속 간에는 국 어 들

이 집  조업 는 남해 해역에 고 익 항공·

 일 회 도  규 인  실1 1 2∼

시 여 어 분포 상황  인 고 해상과 공 에, 

 입체 작 이 원 이 이루어 질  있도  

경 함  효 이고 탄  재 고 

고효  경 단속시스 이 이루어 질  있도  ·

여야 다 그리고 국어  조업분포 향. , 

특별 리   특이동향  주 인 일 단, 

속  요  여부에 해 장과 해양경 에  

상황분   내용  각 경 에게 여 

극 이용  있도  여야 다고 본다 .

그리고 해군해양경  체계  연합 구축이다. ․

특히 북 과   해역에 는 해양경NLL

만이 단독  해상작  펼  없 며 해군, 

 조가  요 다. 

그리고 역에  국어 북  NLL , 

함   어  이동 동향 나포작  시 장과 , 

함께 상황실에 도  에 볼  있는 티

시스 이 요 며 이것  해양경  인(Multi) , 

천 속   귀포 상황실과 해군이 우  , 

연계 작  실시 고 나 가 국가어업지도 과

도 여야 다. 

해상단속 운 시스  강  구축4) 

죄 식에 느슨 고 해상공권  가볍게 여

는 외국국   불법조업 어 들에게는 해상에  

리 이고 직 인 공권  사용 는 것에 

39) 해양경찰청 경비안 국 앞의 자료 (2011), , p.7.

 다  도  시스  도입함 써, 1

 감과 부담감  인  불법조업이 

게 감소   있다고 본다 이런 효과를 . 

가   해 는 해상 경  변 를 종합

분 고 능별 부분별 도 도입 타당  검토, · , 

 함께 신 장   특  장  도입이 요

다.

즉 국어  우리 역  입출역 시 허, ․

가를  인지 닌지 어떤 종이 몇 척, 

이나 입출역  는지 입출역  이동 조, , ․ ․

업 황  분포 등  경계 고 감시 여 체

인 국어  동향   에 볼  있는 추

모니 링 시스 이  갖추어 야  것이다 그. 

러므  이를  법  다 과 같이 

고자 다.

첫째 어업감독 도 도입  검토이, (Observer)

다  어업  개 여  간 역에 . , ․ ․

입어 는 일  톤 약 이상  어   ( 20tons)

약 도에 어업감독  승 시키는  10% 

강구 는 것이 불법어업 단속에 크게 여  것

 생각 다.

양국  어 에  어업감독 이 에 개1 1․

월 도  동승 는  는 개월 마다 어1 2∼

업감독 끼리  꿔 체 승 는  

연구해 볼 가 가 있다고 본다. 

째 이 시스 도 도입이다 불법  , . 

법 행 를   모든 경  자료 여 

리 는 것이다 이것  우리나라 해상집행. 

들이 해를 고 우리 주권 역에  경계․

감시 임 를 원 히 는데 요주  상  

별에 요 고 월 불법조업 법  , , , 

행 공권 에  폭행  항 도주 등  범, , 

죄경    자료 등  모   여 가

처벌법  용  도 있다. 

 불법어 들  별  데이 베이스 시

스 에  범죄경  도  횟 에 라 계산

어 특별 리 상  나 어 주   

노란색 경고  황색 퇴거  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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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여 면상에 나타내는 법이 있다.

째 체크포인트 도 도입이다, (Check Point) . 

이 도는 국어 이 북 역  어장  입·

퇴역 시 북태평양에 우리나라 어 들이 베링해, , 

크해  같  러시  해역에 어 동  

해 입역  에  도이다 항상 . 

를 지날 는 통신  보고를 면  

통과 도 고 경우에 라 는 러시  군, 

인 는 경 이 우리나라 어 에 승 여 

부  지 부 다 샅샅이 검색  실시

는 도이다.

이 도는 입어 허가  입 퇴역 시 어장 · , 

 항행이동 시 심  견 시 등 외국 , 

 통   법 일  시간  , 

에 통과 시 체크포인트  직  가  해

상집행  검 검색  는 도이다 이 · . 

에  어업감독 도 장 승  도 있고 어, 

업감독 끼리 체 승  경우에도 편리  것

 본다 지만 외국 어 에게는 주 번거롭고 . 

조심스러운 도가  것이며 요  것  이 , 

도  여  우리나라 주권 역에  외국 어

들  어 동  는데 있어 불법어업에 , 

 경각심  심어주어 불법어업  조 에 단  

 있는 도 써 요  것  본다.

째 해상 지  진 지 건 이다, (Barge) .  

해상집행 이 해상작 에  략과  효

과를 보  해 는 시간과  싸움이 요 다.

라  해상경 를 해 엇보다도  연

료 나 식량 등  요  자지원이 계속  

이 야 고 승 원  체도 요  경우가 , 

있다 지에  인  자원  공 고 . ·

 해 몇 시간에  많게는 며 이 소요   

있  것이다 그러므  원 고 조 운 해상. 

집행  임 역  해  그리고 함  연

료  약 이동시간 약 해상작  연계  등, , 

 고 여 해리 사이  근해 역  보12 24∼

역에 시  포함  해상 지 지를 

는 것  고  요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이 만 면 해상 지가 R/S

어 운용함 써 보다 고 른 해상 보, 

 원  경 단속이 이루어 질 것  생각

다  주변 어장에  어 작업 인 우리 어. 

  상황 시에도  지원도 가능 다.

다 째 민 군 트워크 체계를 도, · · (Network)

 도입  통신 를 이용 여 해상집행

과 주변 어장에  작업 인 우리 어 과  

트워크망 는  도 거나 폰(SSB VHF) , 

 이용 여 신고를 통  어  지원도 상당  

효과가 생  것이다.

이 게 함 써  열 인 우리 해상집행

 역 에 보조   우리 어 들이 가

여 조 이나마 해상집행  임 동에 

도움이 리라 생각 다.

이 게 상 를 인 추 고 보를 · , 

  있는 민 군 컨택 릴 이· · (Contact Relay)

도 마 이 요 다.

해양 산부 내 부   강5) 

재 해양 산부 산 에 개  국가어업 리단2

이 부산과 목포에 사 소를 고 동해어업 리, 

단에는 척 해어업 리단에는 척  해상19 15

에  어업지도  단속  장 고 있는 실 인

데 여  해양 산부  소속  산청  신, 

여 래  국가어업 리단  동해 해 남해 , , 

국가어업 리단  주도  울릉도 독도에도 국·

가어업 리단  지 여 다  곳  국가어업

리단  재구 고 재 동해어업 리단  , 

단장  해양 산  근 고 있지(4 )

만 각 리단이 재구 면 단장  이사, (2 ) 

는 부이사  고 각 리단  (3 ) , 

국가어업지도  소· (1,000 1,500tons )∼

 척  척 10 , · (1,500 3,000tons ) 10∼

도 보 고 있어야  것이다 군다나 주 . 

국가어업 리단이 요 다고 본다.

그리고 시 도 군 구 소속  지자체 어업지도, , , 

들도 효 인 운용  해 는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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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들  루 빨리 건조 체 여야 , 

 것이며 평상시에는 행 부 소속이지만 새, 

운 상황이 생 면 른 부처 이동  소속, 

이 거나 편 상  지 를 히   

있는 시스 이 이루어 질  있어야  것이다. 

국제 인 갈등해소  력체계 구축3. 

국어  불법어 작업  보면 잠 조‘

역  우리  해역에  집  조업 는 ’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업 조에 . · 7  

면 어업공동 원회  결 에 라 잠 조‘

역에  공동  보존조   양 인 리 조

를 취 여야 다 고 규 고 있다 지만 잠.’ . 

조 역  국주 가 용 는 역이고 어, 

업공동 원회  결  권 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 도 다.40)

외국어 인 국어   잠 조 역 우· , 

리  해  타  경 역에  집단 인 

불법어업  매  심 고 법  다양 게 

지능  어가고 있는 것이 실이며 이에 른 , 

해양 경  염도 심 고 그 범 도 어지고 

있는 추 이다 이에 해 여러 조   법들. 

이 시행 었지만 이를 히 근 에는 역, 

부족이다.

그러므  해양 산부에  어업자원량조사 어, 

장 경조사 해양 염  생태계조사 등  통해 , 

상  틀  개  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이 . 

함께 어업자원에  공동체 즉  공동어업, ·

체를 마 는 것이 시 다  조업  . 

인 국어  명 폐 축소  미 어  , , 

조업 등 불법어  행 들  구체 이고 상 게 

증 여 상   자료  여야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  어업공동 원회를 통  공동 ‘

보존조 양  리조  상  이 어 낼  , ’

있도   상황   내어 국가  

40) 해양경찰청 경비안 국 국어선 성어기 특별단속 화 , “  

상회의”, 2011, p.5. 

원   마 해야 다.41) 

 우리나라  국과  국가 간 자 역

 통해  불법어업  근   생각(FTA)

해 볼  있다 재  잠 조 역 우리  . , · , 

해  타  경 역에  불법어업  인해 

산자원이 고갈 어 많  어업종사들에게 해

 고통  주고 있다.

그러므  를 통   상 는 첫FTA

째 국어  불법어업이 어들지 고 계속, 

다면  잠 조 역에  어획 생산  주요 · ·

어종들에 해 입 지 조 를 상내용  포

함 고 째 이 역에  불법어업에  공, , 

동 감시  리를 폭 강 는 내용 즉 양국, 

 실 자들이 함께 근 는 공동어업자원 리

를 신 는 등  내용   포함시 야 

다.

결 론. Ⅴ

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약 는 다⅔

이지만 부분  경 동  지에  해 

다 지만 상이 포 어 다  삶   . , 

 해 많  분야에  조 인 연구 다, 

양  실험 극지  탐사  개  등이 게 , 

진행 고 있다.

편 각국들  산 해양과  부, , 

 재 거나 신 여 자국  이익  추구

고자 계 산업  집  고 있다. 

 엔해양법 약  심  연 국  해, 

속 역 붕  타  경 역과  , 

도  들  다시 보 는 등 국내법  

재 고 있다 그리고 해양경 해군 등 해상. , 

집행  증   증강도 추진 고 있는 것이 

실이다.

우리나라는 도국  북  롯  국, 

41) 해양경찰청 경비안 국 국어선 성어기 특별단속 화 , “  

상회의”, 201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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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주변국들과 다를 러싸고 해양 논

쟁  분쟁  행 들이 많이 생  여지, 

가 많다 라  해양 자원 산어족자원  . , 

다생 생태계 경  지 고 보존  해 

일 국  양자 간 어업  맺고 자국  · · 3

어 들이 어 동  고 있다. 

특히 국  격  산업  연 어장이 황폐

면  어업자원이 거  고갈 고 있다 그러. 

므  국 어 들  우리나라 주권해역에  불

법어업이 매  증가 추 이고 갈  그 향이 , 

집단 폭 지능  어가고 있 며 해상공, , , 

권   단속이 철 히 이루어지지 못 여, 

심지어 태극 를 게양 고 해에 지 들어  

불법 인 어 동  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인해 우리나라 해양 토 보  해, 

상집행  신뢰도    공 원들  

사 가 고 있 며  산 종사자들  , 

신  많  해를 직 간  당, ·

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주권해역에  생. 

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롯

 행 체계   입법 행   사, 

회 경  종합분 고 후 일어날  있· , 

는 해양에  국가 보 산어족자원  감, 

소 등  경  해  해양 염 어업종사자들, 

 어장 해   부속어구  약탈 손  등, , 

 생 상황에  극 이고 구체 인 

  종합 인  강구 고 마 해야  

것이며 해군 해양경 국가  지자체 어업지, , , 

도  등  해상집행  역량  강   

지속 인 노 과 연구가 요 다.

부  해양 산부가 다시 부, 2013

지만 직  통합 리 면에  미  이 많

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  체 인 름. 

과 향  꿀 요가 있다 즉 지에  다. , 

 심  고 해야 다 우리는 지. 

지 지 심   계획 고 해 다. 

 북 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주  다, 

를 통해 여 다 그러므  다를 이용  . 

자원 경 외  경외  등  요시해야 · ·

다 근 새 부에  내 운 조경 도 다. 

를 심  다면  장이 가능 리라고 

생각 다.

부  강  해양 과 해상집행  

지가 나 어 고갈 어 가는 우리나라 산생

자원  해양 자원  보 함과 동시에 해상

에  불법행 에  해상공권  립  평

인 국가 보  국 해양질 를 지  

여 각 분야별  황  종합 검토  후 분 ·

리 여  내고 이를 해결   있, 

는 가장 실 이고 합리 인    

 모색 해보고자 다.

그러  해 는  우리 해역  역체계를 

새 이 립 고 여 해상에  경계 경, 

  감시단속 시스  보 여 구축  , 

요가 있  것이고 해군  지자체 어업지도  , 

등 해상집행  상  간 이고 통합 인 

체계  구축과 함께 해상공권  첨단  여야 

 것이며   항공 에 고 탑재 는 , 

운항장 도 신 시스  체 여야  것이

다.

 해상집행  임 행 해역  계

인 름에 라 구분 고 이에 맞는 다목  , 

능  국가  신 이 요 며 엇보다 부, 

 실행 지가 있는 립과 자재원  

충이 요 다 여 에 여 국내 는 해양. 

 법 도  부족 고 미  사항  , 

개 보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 , 

고 미래지향 인 해양 토 리법  신 여 “ ” 

강  해양강국    마 고 국, 

는 엔해양법  심  신 해양질  

에 부합 고 동북 에  균 인  역

 평 운 상생    있도  국가 간 외

 노 과 이 매우 요 다 그리고 요  . 

나는 이 모든 것  리 고 운용  인 

인재를 양 는  역 이 매우 크다.

그러므   토인 해양에  주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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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고 해상 통질  립  통  국민  , 

 해상경 동  보장 고 산자원 해양 , , 

자원  생태계 경  보 고 이를 , 

  산 해양  종사자들이 풍요롭고 ·

 삶    있도  해양 산부를 심

 는 부  부 연구   , , 

  각 종 어업 회가  공동 , 

여 미래지향 인 계획과 실천이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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